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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도설명자료
배포일시 2020. 1. 8.(수) /총1매(본문1)

담당
부서

주택정비과 담 당 자
∙과장 이재평, 서기관 유상철
∙☎ (044) 201-3392, 3386

보 도 일 시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재건축부담금의 공시가격 관련 제도개선은 검토하거나 
결정된바 없습니다.

< 보도내용 (매일경제, '19.1.8.(수) >

◈ 공시가인상 후폭풍 “재건축부담금 수억 더내야”
- 국토부, 논란 커지자 재건축부담금 제도개선 검토
- 공동주택가격 30억을 전제하여 현실화율이 60～80%로 높아지면 재건축
부담금이 조합원 1인당 최고 3억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

□「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산정에

있어 공시가격 관련 제도개선은 검토되거나 결정된바 없습니다.

□ 헌법재판소의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에 대한 “합헌” 결정(‘19.12.27.)

으로 재건축부담금 부과ㆍ징수에 대한 논란이 해소되었습니다.

ㅇ 앞으로 재건축사업으로 인해 발생한 과도한 개발이익을 차질 없이 

환수할 계획입니다.

 이 보도참고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

주택정비과 유상철 서기관(☎ 044-201-3392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